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1건(개정 조례안 1)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의 안

번 호
제2591호

2025. 3. 10.(월) 14:00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 2 -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목     차

□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3 -

111111111111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591호

 ❍ 제출일자 : 2025. 2. 20.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최미화 의원)

 ❍ 회부일자 : 2025. 2. 28.

2. 제안이유

 ❍ 장성군 신중년층의 일자리창출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중년층” 관련 용어 신설(안 제2조)

 ❍ “신중년” 용어 삽입(안 제7조)

 ❍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관련 내용 신설(안 제8조)

4. 관련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 「직업안정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신중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과 창업, 직업 

능력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용어 삽입 및 조항을 

신설하여 중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